
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"난지제축조공사"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

다

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

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

라 결정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

는 것인만큼 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

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.<BR>(대법원 1984.01.31. 선고 83누169 판결)<BR>


